
연계전공 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4조(운영) ① 연계전공의 운영은 참여 학과(전공)의 교수 각 1인 이상, 총 3

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가 담당한

다.

  ② 주관학과(전공)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는 연계전공 주임교수를 겸하는 

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  ③ 연계전공의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1. 신설 신청시기 : 시행 학년도 3개월 이전 소정 기간

    2. 신설 절차 : 주관 학과(전공)에서 소정의「연계전공신설제안서」를 제출

하여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 

  ④ 신설된 연계전공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.

  ⑤ 연계전공별 세부 운영을 위한 기준을 둘 수 있으며, 기준의 제․개정은 해

당 연계전공에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  ⑥ (신  설)

제4조(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  ⑥ 제3항 신설 신청시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사업 등 학교가 인

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. (신설 2025.07.21.)

- 신설 신청 시기에 대한 예외 규

정 신설

<신   설>

부    칙 <기획팀-934호 : 2025.07.21.>

이 규칙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신설


